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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rank G Bonelli Regional Park 
- San Dimas

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

1975에이커에 달하는 공원은 골프

장(San Dimas Golf Course)과 커다란 

호수(Puddingstone Lake)를 끼고 있

으며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. 가

족이나 그룹이 즐길 수 있는 피크닉 

지역이 있으며, 하이킹, 승마, 낚시, 조

깅, 산책하기 좋다. 캠핑장도 있어 야

영생활을 즐길 수도 있다. 공원은 해

가 뜰 때 문을 열어 4월 ~ 9월에는 오

후 9시, 10월부터 3월까지는 오후 7시 

문을 닫는다. 일년에 단 한 번 크리스

마스(12/25)에는 열지 않는다.

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캘리

포니아주에서 발행한 낚시 라이센스

가 있어야 하고 16세 이상이어야 한

다. 송어와 베스는 각 5마리, 메기는 

10마리로 제한하고 있다. 그 밖의 고

기들도 5마리로 제한해서 총 25마리 

이상 잡을 수 없다.

자동차를 타고 입장할 경우 1대 당 

$10,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우 번

호판을 부착한 차량에는 $5을 징수

한다.

 

오렌지카운티에서 57번 N을 타고 

북상하다가 22번 출구에서 내려 Via 

Verde Dr.에서 좌회전, 길 따라 가면 

오른쪽에 공원이 있다.

▲ Frank G Bonelli Regional Park .  사진=Charles Ki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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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

취업이민에 대하여

1. 특징:  노동청과 이민국 Process가 같

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. 노동청 

Process에는 적정임금 결정(Prevailing 

Wage Determination) 그리고 펌시스템

을 통한 노동인증(Labor Certification) 

단계가 포함 됩니다. 

이민국 실사(Site Inspection)뿐만이 

아니고 노동청의 감사(Audit)까지 같

이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주

의가 요망되는 이민 프로세스입니다.

 

2. 취업이민의 절차

1) 첫 번째 단계: 적정임금 결정 - 학

력, 경력, 업무 내용을 노동청에 보내고 

그 학력, 경력 그리고 업무 내용에 따

른 그 직종의 적정임금 결정을 노동부

에 신청하고 임금 결정을 기다리는 단

계입니다.

2) 두 번째 단계: 적정임금 결정 후에 

광고 기간(적정임금을 신청한 직종

을 신문 등의 광고에 게재한 후에 지

원자들의 이력서를 보고 스크리닝하

는 단계)

3) 세 번째 단계: 노동 인증(LC) 요청 

접수(광고를 내고 미국 내에서 고용인

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

증해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하는 단계)

4) 네 번째 단계:  노동 인증 승인 후 고

용주의 이민 초청서(I-140)와 고용인

의 영주권 신청서(I-485)를 이민국에 

접수하는 단계.

5) 다섯 번째 단계: 인터뷰/승인

 

3. 취업이민 신청 시 고려사항

1)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(Ability to 

Pay): 고용주가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

력이 되는지를 가정 먼저 점검하셔야 

합니다. 이민국은 지불 능력의 증거로 

법인세 세금보고서 상으로 Net In-

come/Net Assent이 정적임금만큼 된

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. 

그리고 또 현재 취업비자 영주권 스폰

서를 받으시는 분이 스폰서 회사에서 

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는 현재 그만큼

의 봉급을 주고 계시다는 것으로 증명

할 수가 있습니다.

2) 영주권 신청인의 경력/학력: 신청인

은 취업이민 신청과 연관된 직종이 요

구하는 학력/경력 등을 본인이 갖추고 

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
 

4.  영주권 취득 후 주의 사항

- 영주권 취득 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

일정 기간 근무 필수(시민권 신청을 위

해)

- 근무 시에 노동청이 결정한 적정

임금 만큼 임금을 받았어야 함(W-2 

Pay stub).

-  현재 근무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실

사가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.

 

5. 최근 취업이민 소식

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취업이민에 조

금 희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. 잘 알려

진 대로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는 인

터뷰입니다. 취업이민 인터뷰는 영주

권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이민

국에서 실시됩니다. 

이 인터뷰를 위해서 보통 National 

Benefit Center 등에서 서류 심사를 마

친 케이스들이 가까운 이민국으로 이

관이 됩니다. 그리고 이관이 되고 나면 

보통 몇 달 안에 인터뷰가 잡히게 됩니

다. 그런데 최근 7개월 만에 인터뷰를 

위해서 National Benefit Cente (미주리

주에 위치)에서 Los Angeles 이민국으

로 이관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

영주권 신청서(I-485) 접수 후에 1년

이 넘어도 인터뷰가 잡히지 않고 있던 

취업이민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신

호로 해석될 수 있어 기대를 가져 봅

니다.


